
본 논문에서는연금의 성별격차를연금의 적용범위와급여수준의측

면에서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하

여 연금보장을위한연금개혁방안을제안하고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남성가장소득자 중심의 가족보장 모형의

한계를 고려할 때, 파생적 수급권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

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불안정·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한

상시 완전고용에 기반한 보장모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고용 및 갹출과

연계된연금권은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한연금개혁방향은 1

인 1연금에 기반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갹출이나고용이력과관계없이시민권에기반하여조세를통한

재원조달에 입각하여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주요용어: 연금, 여성, 성, 노령소득보장

연금의성별격차와
여성의연금보장방안

石 才 恩

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재은 2003). 향후 비정규직근로형태의증가는 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

되고 있어, 완전고용에 기반한 케인지-베버리지 사회보장모형의 실효성도

계속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찍이 보편적 적용을 이룬서구 선진국

에서 조차 새로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그 규모도 증대할

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와같이남성의 피부양자로서 남성가장 명의의 연금급여 공유를 통하

여 노후생활 보장이 기대되었던 여성이 가족해체의 증가와 불안정하고 취

약한 경제활동으로 여성의 노후생활 보장에 공백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서구 선진국들은 연금개혁을 통하여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보

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특별히 연금 사각지대의 주요 집단인 여성의 연금

권 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시민권에입각한기초연금의도입, 육

아·개호 등 무보수 가사에 대해 국가가 연금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의 도입, 부부간 연금권을 분할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 연

금의 빈곤완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최저연금제의 도입 등이 모두 공적

연금을 통하여 기초보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독자적인 연금수

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다수 여성의 경우, 이와 같은 연금을 통한 기초

보장강화노력을통하여가장큰 혜택을보는집단이기도하다.

국민연금을 도입한지 17년을경과하고 있는우리나라 역시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급여-부담 균형화를 통한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고 경제활동의 내용도 비정규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상황에서

소득활동자 중심의 연금체계를 갖고있는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연금수

급권 보장전략이 곧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금개혁 전략이 될 것

으로보여진다(석재은, 2003) .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남성 노인에 비하여 노후소득보장에 취약

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마련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하여먼저,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안정

적인 노후소득보장에 걸림돌이 되는것이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삶의유형

Ⅰ. 서 론

임노동계약에 기반한 소득활동이 보편화된 산업사회에서 노령은 실업,

재해, 질병 등과 함께 소득상실에 직면하게 되는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공적연금은 노령기의 소득상실이라는 보편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노

령계층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완전고용과 남성가장부양자 모형의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

보험 중심의 베버리지 사회보장 모형에 입각한 공적연금은 노동시장의 변

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후생활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

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취약한 경제활동과 가족의 변화로

인한 남성부양자 모형의 해체로 인하여 여성의 노후생활 보장에 심각한

위협을받고있다.

최근 이혼의 증가 및 결혼의 감소 등 가족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적연금에 내재되어 있는남성은 소득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성별 분업에 입각한 남성가장부양자 모형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경제활동 여성(전업주부)의 경우 노령기에 남편의

노령연금 및 남편의 연금권으로부터 파생된 유족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

는 것이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왔으나, 이혼의 급증으로 대표되는 가족구조

의 변화는남편에의존한노령소득보장모형의수정을요구하고있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

제 등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증가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게 조차 연금수급권 보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절대 다수인 70% 이상이 임시·

일용직인비정규근로자로일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

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안주엽, 2001;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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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취득되는 권리이며, 따라서 이혼, 재혼 등의 가족관계 변화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별적 수급권은 경제활동, 가족상황과 관

계없이 사회구성원 누구나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 1인 1연금을 지향하

는 개념이전제되어있다.

파생적 수급권은 공적연금 적용을 받는 자의피부양자 지위에 기초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을의미한다. 따라서 파생적 수급권은 개별적 수

급권이 가족상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생되고 유지되는 것과 달리 결혼,

배우자 사망 등의 가족상황과 피부양자 지위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하고,

또한 이혼, 재혼 등의피부양 관계의 청산에따라수급권이소멸된다. 파생

적 수급권에는 유족연금, 피부양자 가급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파생적

수급권에는 남성가장 소득활동자가 여성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를 연금

설계의표준가구로가정하는 1가구 1연금의 개념이전제되어있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제도는경제활동에 관련하여 적용대상과수급권을 결

정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는여성들은 개별수급

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유럽국가들은 여성의 연금수

급권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확대하는 전략들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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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파악한다. 예컨대, 여성의 생애주기 동안경제활동 참가율 및 참가

형태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남성 가장 소득자 중심의가족모형에서

여성이 이혼하는경우의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남성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

우의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여건 하에서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의기본방향을 검토한다. 예컨대이혼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남성가

장 소득자 중심의 가족보장 모형의 한계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형

태의 다양화(불안정·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한 상시 완전고용에

기반한 보장모형의 한계를 감안하여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

한 연금제도개선의기본방향을검토한다.

Ⅱ. 여성과연금보장에관한이론적검토

1. 여성과연금보장유형: 개별적수급권과파생적수급권

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 권리의 발생기원과 형태, 수급 권리의 유지조건

에 따라개별적수급권(individual right)과 파생적수급권(derived right)

으로대별될수 있다. 개별적수급권은본인명의의연금수급권을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적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본인이 연금제도에 지불

한 기여(c o n t r i b u t i o n)에 기초하거나 혹은 보편적인 시민권(c i t i z e n s h i p)에

기초하여 취득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시민권에 입각

한 보편적인 기초연금 등이 이에해당한다. 최근에는 부부간 재산 동등분

할권에 입각하여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연금기여 절반을 피부양 배우자

의 연금기여로 인정함에 기초한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개별적 수급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별적 수급권은 가족상황, 즉, 결혼, 배우자의

사망, 피부양자지위와 관계없이수급자 본인의 독자적인 권리로서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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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개별적수급권과파생적수급권비교

수급권 발생기원

수급권 발생조건

수급권 유지조건

수급권 소멸조건

해당연금

연금체계

수급권 보장을

위한 보조장치

수급자 본인

수급자 기여 혹은 사회적 권리

수급자의 생존

수급자의 사망

1인 1연금

연금크레딧제도, 분할연금제도

부양자

부양자의 기여+피부양자지위

배우자의 피부양 관계 지속

피부양 관계 해제: 이혼, 재혼

1가구 1연금

(남성 부양자+여성피부양자)

-

개별적 수급권 파생적 수급권

노령연금, 장애연금,

보편기초연금
분할 연금

유족연금, 피부양자

가급연금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매우 낮은

연금수준의 수급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현행 공적연금체계로서는 여성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욱

이 결혼율 감소, 이혼율의 급증 등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여성

이 남성배우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것으로 보장체

계 모형을 유지할 때 상당수의 여성이 무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

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고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제도가 제도규

칙으로 여성을 차별하지는 않아도 여성의 취약한 경제활동과 가족생활 변

동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위험을 연금제도내로 흡수하는 장치가 없이여성

의 취약성을 그대로반영하는 체제인 경우에는 여성의 연금보장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은 크게경제활동, 가족생활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들은 경제활동 및 가족생활에 대한 본인의 선택 혹은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삶의 과제나 사건으로 인하여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삶의 형태는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현행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근로연령기의 소득활동과 직접적으

로 연관되기때문에여성들은경제활동참가여부및 참가형태에따라노후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이 남성 가장의 피부양자로서 배우자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

는 상황에서‘이혼’이나‘배우자의사망’등과같은 가족생활의 위기는 여

성의 노후소득보장에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처

한 다양한 삶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후소득보장의 문제를 야기시

킬 수 있는지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여성의삶

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

체적인 삶의 유형 속에서 파악한다. 예컨대, 여성의 생애주기 동안 경제활

동참가율 및 참가형태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남성 가장 소득자 중

심의가족모형에서 여성이 이혼하는 경우의 노후소득보장의 문제, 남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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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는 추세이다. 이는 개별적 수급권은 파생적 수급권에 비해 최근 현

저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여성이나 별거여성 등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대응하는데용이하고, 또한남성과 여성의 동등대우라는 원칙을 실천

하는효과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때문이다. 이와 같이여성의개별적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선진국들은 거주권에 기반한 기초

연금을 도입하거나, 출산·육아·개호기간에 대한 연금크레딧 제도의 도

입, 연금분할제도의도입등의정책조치를취하고있다.

파생적 수급권은 한 가구 내에 주로 남성은 소득활동을 담당하고 여성

은 전업주부로 가사활동을 담당하는 성별 분업체계에 기반하는 사회에서

독자적인 연금권을 확보할 수 없는 여성을 남성의 피부양자의 관점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결혼율의 감소,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전

제로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피부양자로서 얻게되는파생적수급권으로는

노후생활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독신여성, 이혼여성, 별거여성, 재혼여성

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대부분의 여성이남성가장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연금제도 설계의 기본가정은

수정되어야한다고지적되고있다.

2. 여성과연금보장결정요인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율 및 참여형태의 특성상 남성에 비하여 빈곤상태

에 놓여질가능성이 높으며, 더욱심각한 문제는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및 현행 연금제도의 특성상 공적연금을 통한

적절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이 크게 개선될것으로보여지지않는다. 여성

은 남성에 비하여 근로연령기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 소득활동자 중심

의 사회보장 체계 하에서 독립적인 수급권을 획득하기 어렵고, 여성은 경

제활동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으로 저임금의 임

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불안정 고용형태로 종사하거나 영세 자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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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직면할수 있는문제는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고용형태가불안정하여

연금제도의 적용이 구조적으로 배제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소득수준이

낮아 매우 낮은 연금수준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먼저, 구조적 적용배제를

살펴보면, 여성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불안정 고용형태로근로하는경우가상당수를차지하며, 자영자의 경우 가

족근로자로근로하는 경우가많은데, 현행연금제도가 이러한불안정한 고

용형태에 대해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한 실정이므로1) 계속 소득활동을 한

여성의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연금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상존한다. 두 번째로 낮은소득수준에 기인한 낮은연금수준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상당수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근

로자라는점에기반하고있다.

둘째, 취업 후 육아등으로 퇴직후 재취업자( B형): 재취업자의 경우 계

속취업자가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직면하게 될 수 있는 2가지 문제에

더하여 연금수급기간 요건의 충족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총 3가지 종류의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이재취업자의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속취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재취

업의 경우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이 계속 취업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속취업자와 직면하게 되는 노

후소득보장의 문제형태는 비슷하지만, 훨씬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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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가사망하는경우의노후소득보장의문제등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1) 여성의경제생활과연금보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2년 49.7%로 남성의 74.8%보다 무려

25.1%포인트 낮으며, 연령별로는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이 있는 25~39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0대 여성에 비하여 5~14%포인트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2000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2000년 현재 경제활동참여 여성 중 29.8%만이 상용직이며, 나머지 70.2%

는 임시·일용직인 비정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1996년에 여성의 상용직 비율이 40.7%였던 것을 감안하면, 여성

노동시장의 비정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0년

현재 남성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비율이 58.9%이고 임시·일용직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이 41.1%인 것을 감안하면 여성노동시장에 집중적으로 비

정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2000년 경제활동인

구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20%대에 머무

는 매우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있어, 여성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 근로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한실정이다.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경제활동참가 형태는 결혼·출산·육아를 기점으

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형태는

계속취업자( A형), 취업후 육아 등으로 일시 퇴직 후 재취업자( B형), 취업

후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비취업자( C형), 계속 비취업자( D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첫째, 계속취업자( A형)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이 10년, 공적직역연금이

20년의최소가입기간을요구하고 있지만, 계속취업자의경우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시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계속취업자의 경우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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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국민연금의적용체계는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분되는데, 사업장가입자

는 5인 이상사업장종사자이되, 일용근로자또는 3월 이내 임시직 근로자, 소재지가일

정치 않은 사업장 근로자,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 근로자, 비상임이사, 시간제 근로

자 등 상시근로에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아닌자는근로자에서제외하여 지역

가입자로구분하고있음. 지역가입자의경우농어촌지역가입자와도시지역가입자로구

분되는데, 특히도시지역 가입자에 사업장 근로자로분류되지않은임시직, 일용직, 시간

제 등 다양한고용형태의근로자와본래의미의자영자가 같이적용되는 적용체계임. 현

행 도시지역 자영자의 실제 적용률은 57.5%이고 그 중에서도 보험료 납부율이 76%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시지역 가입자의 44%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

는 자격을갖추어나가고있는실정임.



수는 감소하고 이혼건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 천명당 혼

인율인 조혼인율은 2000년 현재 7‰인데, 이는 1991년 9.6‰에 비하여 감

소한 것이며, 인구천명당 이혼율인조이혼율은 2000년 현재2.5‰인데, 이

는 1991년 1.1‰에 비하여 2배 이상증가한것이다. 한편, 재혼건수도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여성이 남성 가장 소득

자의 피부양자로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경우가 많아짐을 의미하

고, 기존연금제도의 기본가정인 남성 가장소득자의피부양자로서의보장

모형에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남성

가장소득자중심의가족보장모형의한계가 분명하다(석재은, 2001) .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및 노부모·장애인·환자 등의 가족구성원에 대

한 보호등과 같이 가족책임과 관련된 노동들은 대체로 여성들에 의해수

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가족책임과관련된노동에 종사하게되면

시장에서 유급노동을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여성들은 자녀의 양육을

맡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거나 맡길만한 적당한 양육기관을 찾지

못해서 또는 부상·질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유급고용을 찾을수 없거나 전임고용보

다는 시간제 고용에 종사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이 때 야기되는 문제

는 이러한 가족노동은 무급이기 때문에 가족책임에 종사하는 기간은 기여

에 기반한 공적연금제도로부터 적용제외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불리하다는것이다(권문일, 2003) .

Ⅲ. 연금의성별격차

1. 분석자료및 방법

연금가입 및 수급자료의경우, 국민연금제도의가입및 수급 자료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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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어느만큼의 공백후 소득활동을 다시 시작했는

가에 따라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기간이 길어지므로 최소 가입기

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구조적 적용배제의 위험

이 재취업자의 경우 계속취업자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재취업자의

경우 당초 취업보다 모든 근로조건을 몇 단계낮추어 취업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제도 적용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됨으로써 노후소득보

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은 훨씬 높다. 셋째, 낮은 소득수준에 의한

낮은 연금수준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재취업자의 경우 두 번째와 동

일한이유에서계속취업자보다훨씬높다고할 수 있다.

셋째, 취업 후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비취업자( C형): 퇴직

후 비취업자의 경우연금수급요건의 미충족과 구조적 적용배제라는 2가지

종류의 문제에직면하여 결과적으로 무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에 놓여질 가능성이 위의 2가지 유형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노

후소득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유형이다. 특히이들은 배우자의소득에

만 의존하여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과 같은 사건에

직면할경우심각한노후소득보장의공백을초래하게된다.

넷째, 계속비취업자( D형): 계속비취업자는경제활동여부에의하여전

적으로 연금수급권이 결정되는 현행연금체계에서 무연금으로 노후소득보

장의사각지대에 놓여질가능성이 4가지 유형중 가장높으며, C형과마찬

가지로이혼이나배우자사망이노후생활에심각한 타격을초래한다.

2) 여성의가정생활과연금보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남성 가장 소

득자 중심의 가족모형이 아직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소득에 의존하여 살던여성이 이혼하는 경우에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문제

는 심각하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동태 통계연보에 의하면, 매년 혼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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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함으로써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

하여 일시점의 횡단면 자료로 연금가입률과 보험료 납부율을 성인지적 관

점에서 분석한다.3 ) 또한, 연금급여 수준은 연금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소득월액과연금가입기간을성인지적관점에서분석한다.

2. 연금수급의성인지적분석

공적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 말 60세 이

상 연금수급자 중 남성이 약 56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77%를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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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국민연금통계연보』와 h t t p : / / w w w . n p c . o r . k r

의 국민연금 최근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적직역연금의 가입 및 수급

자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공무원연금통계연보』,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사학연금통계연보』, 국방부 연금과의「군인연금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비교기준자료로 활용된 인구자료와경제활동인구자료는 각각 통계

청(http://www.nso.go.kr)의「장래인구추계자료」와「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활용하였다.

공적연금은건강보험의경우 가입자인동시에수급자인것과달리, 생애

주기에 걸쳐 소득활동을 하는 근로연령기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노령기 혹은 장애나 사망 시에 급여를 수급하게 되

므로가입자와 수급자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연금의 가입및 수

급현황은 현재 연금수급자(노령계층, 장애자, 유족)와 미래 연금수급자(근

로연령계층, 현재가입자)로구분하여살펴볼것이다.

현재연금수급자의경우에는연금수급권확보와연금급여수준의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연금수급권 확보의 경우, 노령연금을 중심

으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 0세 이상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노령계층은 얼마나 되는가(연금수급률)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다.2 ) 또한연금급여 종류별 수급자의 특성도 역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하여급여종류별로성별구분이나타나는가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연금급

여 종류별로 평균 급여수준이 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분석한다. 미래연금수급자(현재가입자)의경우에도역시연금수

급권확보와적정 연금급여수준확보의 두 가지로차원으로나누어분석한

다. 먼저, 연금수급권 확보의 측면에서 제도에 가입하여 성실히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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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에서는노령계층의경우 연금도입 역사가 짧아 제도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못한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추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금제도가

없었던 시기의노령계층을위한공적소득보장 제도로서 도입된 경로연금제도와실질적

으로 노령계층이 많이 수급하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까지 포함한 공적 소득보

장 제도의사각지대를추정하였음.

3) 현행국민연금제도에서연금수급자격을갖추기위한최소한의 보험료납부기간을 10년

으로정하고있으므로약 40년의 근로연령기간동안 10년간만 연금 보험료를납부할수

있으면 연금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납부예외자이며, 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 않는다고해서반드시 연금제도의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본 연구에서 근로연령 계층에 대한 공적

연금 사각지대는 잠재적(potential) 사각지대라고 명명함으로써,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과대추정되는부분을보완코자하였음.

〈표2〉연금가입및 수급현황과성인지적분석틀

구 분

현재 연금수급자

미래 연금수급자

(현재 연금가입자)

수급권

급여수준

수급권

급여수준

분석내용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자

비율의 성인지적 분석

분석지표

성별연금수급자/

60세 이상 성별 노령계층

연금급여 종류별

수급자의 성인지적 분석

급여종류별

성별수급자 비중 비교

연금급여 종류별 급여

수준의 성인지적 분석

근로연령계층중

연금보험료납부자비율의

성인지적분석

추정 급여수준의

성인지적 분석

급여종류별

성별 급여수준 비교

연금보험료 납부자/

18~59세 근로연령계층

성별표준소득월액비교

성별추정연금가입기간비교



해 6.4배가량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별수급권에입각한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수급자의경우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배우자의 연금권에

서 파생된 파생수급권에 기반한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여성이 압도적으

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족연금 수급자를 60세 이상 연령계층에 한정

하지 않고전체연령계층을포괄하여성별로구분해보면, 여성이 유족연금

의 주요 수혜자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2003년 4월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

174,384명 중에서 여성이 93%인 162,187명이고, 남성은 7%인 12,197명에

불과하여유족연금을곧 여성연금으로간주해도무방할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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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성은 23%인 약 17만 명으로 남성수급자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성별 60세 이상 인구 대비 공적연금 사각지대 비율을 분석해 보면,

남성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비율은 75.4%인데 반하여, 여성의 동

비율은 94.7%로 남성보다 19.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즉, 60세 이상 남

성 노령계층 중 연금수급률은 24.6%로 남성노인 4명 중 1명이 연금을 수

급하는데 반하여, 60세 이상 여성노령계층 중 연금수급률은 5.3%에 불과

하여 여성노인 19명 중 1명이 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여성 노령계층이 남성노령계층에 비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

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소득자 1연금체계로 운영되는 현

행 연금제도 체계하에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연금제도의 혜택에서

도 그대로반영이되기때문으로보여진다.

60세 이상 노령계층 중 국민연금의 성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을 보

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6배가량 많고, 장애연금 수급

자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5.0배 많은 반면, 유족연금은 여성이 남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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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2001년 현재 60세 이상 남성 노령인구는 225만 9천명, 여성 노령인구는 318만 명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

보, 2001;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01;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 및 경

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

〈표3〉공적연금의성별수급자와사각지대(2001. 12)

(단위: 명, %)

여성

남성

소계

소계( a )

168,567

(23.3)

555,071

(76.7)

723,638

(100.0)

161,631

(28.5)

405,298

(71.5)

566,929

(100.0)

5,572

(5.9)

89,337

(94.1)

94,909

(100.0)

856

(7.8)

10,135

(92.2)

10,991

(100.0)

508

(1.0)

50,301

(99.0)

50,809

(100.0)

94.7

75.4

86.7

3,011,039

(63.9)

1,703,701

(26.1)

4,714,740

(100.0)

60세 이상 공적연금 노령(퇴직)연금수급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성별 60세 이상 인구

(b) 기준사각지대

1- a / b b - a

〔그림1〕60세이상성별총인구대비공적연금의수급률과사각지대



반면, 60세 이상 남성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7.6% ,

장애연금 수급자가 1.0%, 유족연금 수급자가 1.4%로 나타났다. 즉, 노령연

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비중에서 여성은 80.4: 0.4: 19.1로 개별적 수급권

이 81%, 파생적 수급권이 19%의 비중을 보인 반면, 남성은 동 비율이

97.6: 1.0: 1.4로 개별적 수급권이 98.6%, 파생적 수급권이 1.4%의 비중을

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연금급여 수준을 비교해 보면, 여성연금수급자중 35.6%가 1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있고 97.3%가 30만원미만의 연금을 받는 반면, 남성

은 33.2%가 1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고 85.4%가 30만원 미만의 연

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이 연금급여 수급권

을 확보한 경우에도 급여수준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례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여성의 63.7%가 1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

고 있고 92.8%가 20만원미만의 연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38.3%가 1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고, 74.4%가 20

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여성의 76.6%가 3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남성의 67.0%가 30

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비해 급여수준이 가장 양호하며,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여성 유

족연금 수급자의 6.0%가 1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으며, 여성의 80.8%가

2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여성의 95.7%가 3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9.3%가 10만원 미만

의 연금을 받으며, 남성의 93.0%가 20만원 미만의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남성의 99.3%가 30만원미만의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성 노령연금의 파생연금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남성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수준은 여성 노령연금 수준이 낮은 것에 따라 남성 노령연금의

파생연금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여성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급여 수준

에 비해훨씬낮은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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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여성 연금수급자의 급여종류별 비중을 보면, 노령연금 수급

자가 80.4%, 장애연금수급자가 0.4%, 유족연금 수급자가 19.1%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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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 국민연금의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중 급여종류별, 성별수급자 통계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2003.

〈표4〉국민연금의급여종류별성별수급자현황1)(2003. 4)

(단위: 명, %)

여성

남성

전체

247,537

(32.0)

526,054

(68.0)

773,591

(100.0)

199,176

(27.9)

513,653

(72.1)

712,829

(100.0)

192,999

(28.2)

490,658

(71.8)

683,657

(100.0)

1,110

(14.7)

6,423

(85.3)

7,533

(100.0)

5,067

(23.4)

16,572

(76.6)

21,639

(100.0)

1,009

(16.8)

5,005

(83.2)

6,014

(100.0)

47,352

(86.5)

7,396

(13.5)

54,740

(100.0)

전체
소계

노령연금

특례노령

연금

감액노령

연금

조기노령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림2〕국민연금급여종류별성별수급자비교



의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23.0%만이 연금의 수급권을 갖추어 나

가는 준비를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10명 중 5.4명이 연금수

급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반하여, 여성의 경우 10명 중 2.3명만이 연

금수급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별 공적

연금 사각지대 규모를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702만 명으로 남성 해당

인구의 45.9%이며, 여성의 경우는 1133만 명으로 여성해당인구의 77.0%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이와 같이 미래수급세대의 경우에도 여

성의 연금수급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수급세대의 경우에도여성수급자가 현저히 낮은이유

와 마찬가지로, 1소득자 1연금체계로 운영되는 현행 연금제도 체계하에서

취약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연금제도의 혜택에서도 그대로반영이 되기때

문으로 보여진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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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가입의성인지적분석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 말 18~59세 연금가

입자 중 남성이 828만 명으로 70.9%이고, 여성이 29.1%인 339만 명으로,

여성연금가입자가남성연금가입자의 41%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성별

18~59세 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을 분석해 보면, 남성은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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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유족연금수급자에는 동순위 수급권자(4,487명) 포함

〈표5〉연금급여수준별급여수급자현황(2003. 4)

(단위: 명, 만원)

금 액
수급자

계

특례노령

감액노령

조기노령

장애연금

유족연금1)

계

남자

여자

9 4 9 , 4 8 1

( 1 0 0 . 0 )

5 7 5 , 9 8 9

( 1 0 0 . 0 )

3 7 3 , 4 9 2

( 1 0 0 . 0 )

6 8 5 , 1 1 4

4 9 2 , 1 1 5

1 9 2 , 9 9 9

7 , 6 0 7

6 , 4 9 7

1 , 1 1 0

4 9 , 9 8 5

3 6 , 2 8 7

1 3 , 6 9 8

3 2 , 3 9 1

2 8 , 8 9 3

3 , 4 9 8

1 7 4 , 3 8 4

1 2 , 1 9 7

1 6 2 , 1 8 7

3 2 4 , 5 1 0

( 3 4 . 2 )

1 9 1 , 4 8 5

( 3 3 . 2 )

1 3 3 , 0 2 5

( 3 5 . 6 )

3 1 1 , 2 0 4

1 8 8 , 3 4 0

1 2 2 , 8 6 4

3 5 1

2 3 8

1 1 3

-

-

-

2 , 1 4 3

1 , 7 7 8

3 6 5

1 0 , 8 1 2

1 , 1 2 9

9 , 6 8 3

3 9 4 , 0 9 3

( 4 1 . 5 )

2 0 4 , 5 6 7

( 3 5 . 5 )

1 8 9 , 5 2 6

( 5 0 . 7 )

2 3 3 , 9 7 5

1 7 7 , 6 7 5

5 6 , 3 0 0

3 , 6 9 5

3 , 0 7 7

6 1 8

1 5 , 1 0 8

4 , 9 0 6

1 0 , 2 0 2

9 , 6 8 5

8 , 6 9 4

9 9 1

1 3 1 , 6 3 0

1 0 , 2 1 5

1 2 1 , 4 1 5

1 3 7 , 4 2 2

( 1 4 . 5 )

9 6 , 3 0 7

( 1 6 . 7 )

4 1 , 1 1 5

( 1 1 . 0 )

8 0 , 8 8 8

6 8 , 5 2 8

1 2 , 3 6 0

2 , 1 4 9

1 , 8 2 5

3 2 4

1 9 , 2 9 4

1 6 , 2 8 5

3 , 0 0 9

1 0 , 2 2 2

8 , 8 9 9

1 , 3 2 3

2 4 , 8 6 9

7 7 0

2 4 , 0 9 9

6 0 , 7 9 9

( 6 . 4 )

5 2 , 5 9 5

( 9 . 1 )

8 , 2 0 4

( 2 . 2 )

3 4 , 6 4 3

3 3 , 5 2 8

1 , 1 1 5

8 8 7

8 4 3

4 4

1 2 , 7 5 5

1 2 , 2 9 3

4 6 2

6 , 5 2 0

5 , 8 5 3

6 6 7

5 , 9 9 4

7 8

5 , 9 1 6

2 2 , 0 2 1

( 2 . 3 )

2 0 , 5 4 3

( 3 . 6 )

1 , 4 7 8

( 0 . 4 )

1 5 , 5 2 7

1 5 , 2 5 6

2 7 1

3 1 7

3 0 7

1 0

2 , 6 6 6

2 , 6 4 1

2 5

2 , 4 4 7

2 , 3 3 4

1 1 3

1 , 0 6 4

5

1 , 0 5 9

8 , 2 5 8

( 0 . 9 )

8 , 1 4 6

( 1 . 4 )

1 1 2

( 0 . 0 3 )

7 , 0 6 2

6 , 9 8 9

7 3

1 6 7

1 6 6

1

1 6 2

1 6 2

-

8 5 2

8 2 9

2 3

1 5

-

1 5

2 , 3 7 8

( 0 . 3 )

2 , 3 4 6

( 0 . 4 )

3 2

( 0 . 0 1 )

1 , 8 1 5

1 , 7 9 9

1 6

4 1

4 1

-

-

-

-

5 2 2

5 0 6

1 6

-

-

-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계 10 미만 1 0 ~ 1 9 2 0 ~ 2 9 3 0 ~ 3 9 4 0 ~ 4 9 5 0 ~ 5 9 60 이상

주주: 총 공적연금 가입자 중 18~59세 가입자의 수치임. 군인연금의여성가입자는 총가입

자 15만 명의 1%로 가정한 것임. 2001년 18~59세 총취업자는 1908만 9천명이며,

남성취업자가 1121만 8천명, 여성취업자가 787만 1천명임. 2001년 18~59세 총인구

는 3002만 6천명이며, 남성이 1530만 6천명, 여성이 1472만 명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

보, 2001;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2001;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 및 경

제활동인구조사통계자료.

〈표6〉공적연금의성별가입자와잠재적사각지대(2001. 12)

(단위: 명, %)

여성

남성

소계

3,392,434

(29.1)

8,283,089

(70.9)

11,675,523

(100.0)

3,017,997

(29.0)

7,388,888

(71.0)

10,406,885

(100.0)

290,947

(32.1)

615,857

(67.9)

906,804

(100.0)

81,990

(38.7)

129,844

(61.3)

211,834

(100.0)

1,500

(1.0)

148,500

(99.0)

150,000

(100.0)

56.9

26.2

38.8

4,478,566

(60.4)

2,934,911

(39.6)

7,413,477

(100.0)

77.0

45.9

61.1

11,327,992

(61.7)

7,022,418

(38.3)

18,350,410

(100.0)

18-59세 공적연금 가입자

소계( a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1- a / b b - a 1- a / c c - a

18~59세
총취업자( b )기준
잠재적 사각지대

18~59세
총인구(c) 기준
잠재적 사각지대



났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남녀 가입자의 소득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가입자중여성은 109만 5천원, 남성은 160만 5천

원으로 여성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남성의 60.4%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여성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남성의 92.3% 수준으

로, 여성과 남성 가입자간 소득수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금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수준이

낮아 남성의 표준소득월액의 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여

성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남성보다는 낮은 연금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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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을 하는경우에도 취업의 질이 취약하여 취업기간도 짧고 비공식부

문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소득자 중심의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될 가능성

이 높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종별 성별가입자 현황을 보면여성이 사업장가입자의

30.7%, 지역가입자의 34.5%이며, 임의가입자는 81.5%, 임의계속 가입자는

42.7%였다. 가입종별로 여성의 비중이 사업장가 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높으며,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개인별 연금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는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이다. 2001년 국민연금가입자의 성별 표준소득월액을 표준소득등

급별성별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결과, 여성 가입자의 평균표

준소득월액은 106만원이고 남성 가입자의 평균 표준소득월액은 140만원

으로, 여성가입자의 소득수준이 남성가입자의 71.9% 수준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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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8~59세성별총인구대비공적연금의잠재적수급률과잠재적사각지대

〈표7〉국민연금의가입종별·성별가입자현황(2003. 4)

(단위: 명, %)

여성

남성

계

5,555,603

(33.2)

11,188,329

(66.8)

16,743,932

(100.0)

1,980,462

(30.7)

4,478,712

(69.3)

6,459,174

(100.0)

3,465,466

(34.5)

6,585,869

(65.5)

10,051,335

(100.0)

21,120

(81.5)

4,810

(18.5)

25,930

(100.0)

88,555

(42.7)

118,938

(57.3)

207,493

(100.0)

계
사업장
가입자

지 역
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 입 자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참조하여 필자가 계산.

〈표8〉성별국민연금가입종별평균표준소득월액비교(2001)

(단위: 천원)

전 체

여성 ( A )

남성 ( B )

A/B (%)

1,287

1,060

1,400

71.9

1,605

1,095

1,813

60.4

960

905

981

92.3

전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Ⅳ. 여성의연금보장을위한개선방안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연금수급권 확보와 적정 급여수준 확보전

략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제활동 유형별로연금보장전략을 수립하는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은 크게 참여와 비참여로 구분되고, 참여

는 다시 상용직/완전고용/전문직 자영자와 같이 안정적으로 연금제도 적

용 및 보험료납부가 관리되어 연금수급권 확보가 확실시되는 집단과 비정

규/불완전고용/영세자영자와 같이 연금제도 적용 및 보험료납부가 불안정

하여 연금수급권 확보가 불확실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참여 집단

은 1인 1소득자 연금체계에서는 연금제도에 당연 비적용되고 연금수급권

의 확보가 어렵다. 이와 같은여성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그림 5〕와 같

이 연금수급권 및 적정 급여수준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전략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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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연금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가입 기간을 노동생명표를 활

용하여 추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신경혜, 2003), 20세의 경우 여성의 연

금가입기간이 25.48년, 남성이 34.63년으로남녀간에 9.15년의차이를보였

으며, 30세의경우여성은 20.95년, 남성은 30.66년으로 남녀간에 9.71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여성이 연금가입 기간도 남성보다 9년 이상 짧아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낮은 연금급여 수준을 결과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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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성별국민연금가입자의표준소득월액분포

자료: 신경혜, 「노동생명표를 이용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정」, 『연금포럼』2002 겨울.

〈표8〉노동생명표를이용한연금가입기간추정

연령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50세

55세

25.48

24.06

20.95

17.97

15.19

12.52

9.82

7.15

34.63

33.18

30.66

27.57

23.29

18.74

14.64

10.66

9.15

9.12

9.71

9.60

8.10

6.22

4.82

3.51

73.6

72.5

68.3

65.2

65.2

66.8

67.1

67.1

여성( A ) 남성( B ) A - B (년) A / B ( % )



인 명의의 노령연금, 장애연금은 결혼 상태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와 같

은 여성의 결혼생활 유형에 따라〔그림 6〕과 같이 연금수급권 및 적정급

여수준확보를위한연금제도개선전략을고려할수 있다.

여성의 생활유형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포괄하는 연금보장 전략을 종합

적으로 정리하면〔그림 7〕과 같다. 여성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보장유형

을 개별적 수급권과 파생적 수급권을 구분하여 각각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연금보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급권의 확보의 측면과 적정 급여수준 확보의 측면을 구분하여 각각 해

당되는제도개선전략을제시하였다.

개별적 수급권의 경우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전략으로는 사업장 가입

여성의 결혼생활 유형에 따라서도 연금수급권 확보와 적정급여수준 확

보전략에 차이가 있으므로 결혼생활 유형별로 연금보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결혼생활 유형은 크게 유배우와 무배우로 구분되

고, 무배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혼한 경우로 다시 구분된다. 여성

의 결혼 상태에 따라 연금급여가 결정되는 급여의 종류는 유배우, 배우자

사망, 이혼의 경우에 따라 파생적 수급권에 기반하여 가급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이 각각 연계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적 수급권에 기반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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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여성의경제활동유형과연금수급권및 적정 급여수준확보가능전략

경제활동 유형 연금가입 연금수급

연금수급권 및 적정 급여수준

확보가능 전략

연금수급권 적정 급여수준

경제

활동

비참여

참여

상용직/

완전고용/

전문직자영자

▶

▶

▶

가입

불완전가입
연금수급권

확보 불확실

연금수급권

확보

•사업장가입자범위

확대

•사업장가입자범위

확대: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일용직·임시직·

시간제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로전환

•적용관리노력 제고: 

납부예외자축소 및

보험료 납부율 제고

•연금크레딧제도

도입

•보편적기초연금

제도 도입

•표준소득

월액 하한선

상향조정

•최저보증

연금제도

도입

비정규직/

불완전고용/

영세자영자

무급가사노동

(가족보호)

당연

비적용

연금수급권

비확보

•연금크레딧제도도입

•임의가입촉진

•보편적기초연금

제도 도입

결혼생활 유형

결혼

상태

유배우 ▶

▶

▶

배우자사망

이혼

가급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연금크레딧제도도입:

출산, 육아, 군복무기간

연금 가입기간 산입

및 보험료납부면제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

도입

--

•가급연금급여수준을

노령연금 급여수준

하향 조정과연계하여

상향 조정

•표준소득월액하한선

상향조정

•최저보증연금제도

도입

•유족연금급여수준

상향조정

•유족연금과노령연금

병급 개선

분할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의수급조건

완화

연금수급

연금수급권 및 적정 급여수준

확보가능 전략

연금수급권 적정 급여수준

〔그림6〕여성의결혼생활유형과연금수급권및 적정 급여수준확보가능전략



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간의 기능연계 및 통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통

하여 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영세자영자들에 대한 적용·징

수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집중투입토록 함으로써 보장의 사각지대를 최소

화하며,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모든 일용직 근

로자에게‘근로복지저축계좌’를 설정토록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지급하는 임금액의 일정률을 근로자 복

지 부담금으로납입토록하는제도의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분할연금의 개선: 첫째, 연금분할 방식을 현행 급여분할에서 소득

분할로 변경하여, 이혼 시점에서 혼인기간 동안의 배우자별 소득 또는 기

여 기록을 분할하여 각자의 계정에 기록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 사망 또는 장애와 같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분할연

금수급권을 확보토록 한다. 둘째, 가입기간 인정으로 연금수급권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연금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는 분할방법으로, 다

음과 같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을 모두 50%로 분할하는 방법을 고

려한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의 연금급여는 현행 연금산식에 50%를 곱한

것으로 하고, 비혼인기간중의연금급여는현행연금산식대로산정하여 합

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가입 기간이 각자에게

100% 인정됨으로써 연금수급권의 발생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연금재정

에의 영향은 중립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연금분할을 연금분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혼시점)에 허용하여 이혼 시

에 연금가입 이력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분할연금 청구의 소

멸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되, 청구전 급여는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귀속시킨다.

셋째, 연금 크레딧제도 도입방안: 임신·출산, 육아, 개호, 병역 등 사회

적으로 보상할만한 의미있는활동에 대해연금크레딧을 적용하여 보험료

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금크레딧 적용원칙의 경우, 연금수급권 확

보를 위한 가입 간주기간 보장에 중점을 두되, 연금재정의 부담을 고려하

여 연금크레딧 적용은 연금급여산식 중 균등부분에만 기준하여 적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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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범위의 확대, 적용관리노력의 제고, 임의가입 확대, 분할연금 수급조건

완화, 연금 크레딧제도의 도입,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으

며, 적정급여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표준소득월액 하한선 상향

조정, 최저보증연금제도도입을들 수 있다.

파생적 수급권의 경우,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유족연금

수급조건의 합리화를 들 수 있으며, 적정 급여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으로는 가급급여 수준을 노령연금 급여수준과 연계하여 현실화하는 방안,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상향조정, 유족/노령연금의 병급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개선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의 적

용범위 확대: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 임

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에 집중 포진되어 있는 여성의 연금적용 가능

성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1월 1일 1인 이상근로자 상용사업

장 전체를 사업장 가입자로 범위로 편입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관리의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적용관리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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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여성의연금수급권및 적정급여수준보장을위한개선전략

보장내용

수급권

적정급여

보장유형

개별적 수급권보장(1인 1연금)

- 사업장가입자범위 확대

- 적용관리노력 제고

- 임의가입확대

- 분할연금수급조건 완화

- 연금크레딧제도도입

- 보편적기초연금제도도입

- 표준소득월액하한선상향조정

- 분할연금의소득분할방식전환

- 최저보증 연금제도 도입

- 유족연금수급조건 합리화

- 가급연금급여수준의노령연금

급여수준 하향과 연동 상향조정

- 유족연금급여수준 상향조정

- 유족연금과노령연금 병급 개선

파생적 수급권 보장(1가구 1연금)



넷째, 기초연금제도도입방안: 현행단일연금 체계를다층체계로 전환하

여 기초연금은 전국민 적용의 보편연금제도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소득비

례연금은 소득활동자를 중심으로 적정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함. 또한 퇴직금(기업연금) 및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소득

을 보장하는역할을담당토록한다. 전국민기초연금으로 1인 1연금체계로

재편하고, 소득활동자는 현행과 같이 보험료 납부한다. 기초연금 지급부분

은 통합보험료 계정에서 매년도 기초연금 지급분만큼 기초연금계정으로

이관. 급여 시에 연금수급조건 미충족자의 급여비용 부담은 미충족분만큼

국고에서 부담한다. 연금수급 조건은 40년 거주시 완전연금, 최소 10년 거

주요건 충족하여야 한다. 연금급여 수준은 정액으로 가입자 평균소득의

20% 수준으로 하고, 거주기간에 비례하되 10년 가입시 10%는 최저수준

으로보장한다. 독신의경우20%, 부부의경우15%씩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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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일본 및 영국과 같이 기초연금에만 연금크레딧을 적용하는 방

식을 채용코자 하는 의미이다. 즉,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평균소득의 50%

를 기준으로 연금 급여율을 곱하여 급여액이 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보험료의 대납주체는 사유에 따라 국가,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방부

등으로 설정한다. 임신·출산, 육아와 같은 미래세대의 재생산은 연금재정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비경제활동 기간에 대

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대납으로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한다. 국가재정

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신·출산, 육아 등의연금크레딧 최대 인정기간은 4

년으로 한다(1자녀당 2년). 또한 이때 보험료 대납 기준소득은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50%로 하며, 급여산정시에는 해당기간의 균등부분만을 적용

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개호의 경우에는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되면 그 제도에서 개호자의 연금 보험료를 대납하며, 보험료 대납의 기준

소득은 평균소득의 50%로 하며, 급여산정시에는 해당기간의 균등부분만

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병역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병역의무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며, 보험료 대납의 기준소득은 평균소득의 50%로 하

며, 급여산정시애는해당기간의균등부분만을적용하여급여를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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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급여산식〉

○ 현행 연금산식: 1.8( A + B ) (1+0.05n )

○ 연금분할 연금산식

▷ 혼인기간(mp) 연금급여=1.8 (A+B′)×50%×n/20

=0.9 (A+B′)×n/20

▷ 비혼인기간(nmp) 연금급여=1.8 (A+B)×n/20

A =연금수급권 발생시점의전년도 전가입자평균소득

B′=혼인기간동안가입자의 평균소득

B =비혼인기간동안가입자의 평균소득

n =가입기간(연) (단, mp+nmp의총 가입기간이 연금수급조건인 10년 이상)

○ 분할연금 수급여성의 연금급여산식(혼인기간5년, 이혼후 취업기간 5년) =

○ 혼인기간 연금급여{0.9( A + B′)×5/20} + 비혼인기간연금급여{1.8( A + B )×5/20}

〈연금크레딧도입 시 급여산식〉

○ 현행연금산식: 1.8( A + B ) (1+0.05n )

○ 연금크레딧 적용시 연금산식

▷ 연금크레딧 기간(cp) 연금급여=1.8 (A+B′)×50%×n/20

=0.9 (A+B′)×n/20

▷ 비연금크레딧기간(ncp) 연금급여=1.8(A+B)×n/20

A =연금수급권발생시점의전년도 전가입자평균소득

B′=연금크레딧기간동안 전가입자평균소득

B =비연금크레딧기간동안 가입자의 평균소득

n =가입기간(연) (단, cp+ncp의총 가입기간이연금수급조건인 10년 이상)

○ 연금크레딧 적용시 연금급여산식(크레디트기간3년, 취업기간7년) =

○ 크레디트기간연금급여{ 0 . 9 ( A + B′)×3 / 2 0 } +비혼인기간연금급여{ 1 . 8 ( A + B )×7 / 2 0 }



써 우리의 전반적인 노후보장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코자하였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개별 국가의 복지국가 정향(국가)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시장), 남성가장부양자모형의 유지정도(가족) 등에 따라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전략은 상이하다. 예컨대, 유럽국가 중 여

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국가에 속하는 네덜란드의 경우경제활동 및

기여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시민권(c i t i z e n s h i p)에 입각하여 모든 거

주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 여성에

게도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독일의 경우에는 5년이라는 짧은 연금수

급 가입조건과 가정 내 여성의 육아·개호 등 무급노동에 대한 연금크레

딧(pension credit) 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혼시 부부간 연금을 분할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 등 가족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근거로 현행 소득비

례 연금체계의 유지하에보완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여성의연금수급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

우 높은스웨덴의 경우에는 최근에 연금개혁을 통해기초연금-소득비례연

금의 2층 체계를 소득비례 연금으로 일원화하고, 그 대신 최저 보증연금

을 두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국가들처럼 기초연금

을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권

은 경제활동을 통한 기여에 기반한 소득비례연금을 통하여 보장하되, 급

여수준의 보장을 위해 최저보증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의 근거를 국가, 가족, 시장 중 어느

곳에 중점적으로 의존하느냐에 따라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전략을 유형

화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의 시장과 가족에서의 역할과 관계없

이 국가가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독일과 같

이 여성의 가족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

고, 스웨덴과 같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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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연금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 메카니즘의 하나이므로 근로계층과 노령계

층,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여성과 남성간에 연

금을 통한 자원배분이 합리적이고 형평적이며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여성의노후생활보장을위한연금제도 개선방안

은 여성 노인에 대한 특혜적 관점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든

여성 노인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자원배분의 적정화

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고 안정적

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특히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는 여성 노인의 노후생활보장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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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도입시 급여산식〉

○ 현행 연금산식: 1.8(A+B)(1+0.05n)

○ 기초연금제도 도입 시 연금산식

▷ 기초연금=1.2A+(1.2A×n/30)

A =연금수급권 발생시점의전년도 전가입자평균소득

n =가입기간(연) (단, n=10년초과 가입기간)

▷ 소득비례연금=1.8B (1+0.05n)

B =가입자의전가입기간평균소득

n =가입기간(연) (단, n=20년초과 가입기간)

○ 부부수급시 연금산식

▷ 부부기초연금={1.2A+(0.6A×n/30)}+{1.2A+(0.6A×n/30)}

A =연금수급권 발생시점의전년도 전가입자평균소득

n =가입기간(연) (단, n=10년초과 가입기간)

▷ 소득비례연금=1.8B (1+0.05n)

B =가입자의전가입기간평균소득

n =가입기간(연) (단, n=20년초과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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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어떻게 1인 1연금의 개별수급권 보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개별적 수급권 개선방안과 파생적 수급권 개선방안 모두여성의 안정적

인 연금보장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상이한 접근방법론이므로 어떠한 개

선방안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책대안들의 조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

는 package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선진국과 같이 개별적 수급

권이강화되면 파생적 수급권은 그 역할이 축소되어도 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파생적 수급권 중심으로 여성의 연금권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수급권의 발전 속도 및 제도정비에 맞추어 파생적 수급권의 역할을 조정

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여성연금보장의 기본방향은 파생적 수급권 중

심에서 개별적 수급권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한 1인 1연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율의 감소,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급속한 변

화를고려할 때,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개별적 수급

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금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다. 즉, 유족연금, 가급연금 등의 파생적 연금권 중심에서 여성 자신명의의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별적 수급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

하여기초연금 도입등 근본적 제도개편 혹은 연금크레딧 제도도입, 분할

연금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 보완조치를 통하여 1인 1연금제도로 재

편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사각지대 해소에 가장 효과적

인 개편방향은 갹출이나 고용이력과 관계없이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도입하는것이라는것은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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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coverage of public pension

and level of benefit in Korea. And it proposes alternatives of pension

reform for women with considering the weakness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 family change.

There are individual right from oneself and derived right from spouse

in pension security for women.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male breadearner to damage of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increase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 derived right has limitation in

side of pension security for women. And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the labour market model based on full employment to

flexibility of labour market and diversity of employment pattern based on

increase of atypical worker, the pension right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must be very restrictive. 

Thus this Paper persist that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trengthen individual right based on one basic pension per one person

regardless of employment and contribution through tax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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